
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3. 6. 30.>

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(제12조 관련)

1.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
기준은 각 목에 따른다.  

 가. 산재보험급여지급률
  1) "산재보험급여지급률"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

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한다. 
  2)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

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. 
  3)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

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고, 이후 5년차 
지급액분까지는 연금이 지급된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, 6년차 지급액분부터
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. 

  4) 산재보험급여의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해당 산재보험급여는 
전(全)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
로 분산(分散)한다.

  5)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과 노무제공자에게 업무
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1)의 보수총액 및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.

 나. 추가지출률
  1) "추가지출률"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산

재보험급여액 등에 대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. 
  2) 조정액에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될 연금,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

등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 및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을 
포함한다. 

 다. 부가보험료율
  1) "부가보험료율"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

의 비율을 말한다. 
  2)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(全)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

생 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종류별 보수총액의 구성비율과 사
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.

2.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되, "
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"은 "해당 사업기간 동안의 보수총액"으로 하여 산정한다. 

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. 

 가. 산재보험급여지급률ㆍ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
반올림한다.

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(100%) = [산재보험급여지급률 + 추가지출률] (85%) + 부가보험료율(15%)



 나.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.


